
본 연구는 시장지배 지  남용 규제체계를 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한 

단, 남용행  여부에 한 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 의 유형을 

법률  측면과 개념  측면에서 검토하 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 원회의 

시장지배 지  남용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 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단과 시장지배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 유형 등과 련한 

문제 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  규제  미디어산업 규제와 련된 

함의를 도출하 다. 

주제어: 시장지배 지  남용행 ,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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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료방송과 온라인 미디어 시장의 도입으로 미디어 산업 반에 걸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차 경쟁정책의 용범 가 확 되고 있다. 미디어 련 

기술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산업의 격한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미디어 산업

에서 독과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 이슈는 갈수록 요해지는 추세이다. 

특히 독과 규제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는 시장지배 지 의 남용행 는 

미디어산업의 개방화와 방통융합 추세 속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 세종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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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지배 지 의 남용에 한 미디어학계의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

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미디어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독과 규제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연구는 기존의 언론법제 연구  미디어경

제학의 연구 역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미디어업계의 략과 

련된 실무  측면과 방송통신 련 규제기 의 정책  측면에서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공정거래 원회의 시장지배 지  남용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심결사례를 분석 상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미디어산업과 

련된 사례에 을 두고자 한다.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

업법 등 미디어 련 법은 통신 련 법에 비해 상 으로 경쟁법  요소가 

게 가미되어 경쟁법과의 상호충돌의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나오게 될 미디

어 련 법안의 제정이나 기존 미디어 련 법안의 개정을 비하고 경쟁법과

의 일 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미디어 산업에 한 공정거래 원회의 독과

 규제 련 심결사례 검토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미디어산업에서의 시장지

배 지 의 남용에 한 공정거래 원회의 심결 황과 남용행 의 유형별 

황은 어떠한가? 둘째, 시장지배 지 의 남용 규제에서 시장획정의 특성과 

문제 은 무엇인가? 셋째, 시장지배 지 의 남용 규제에서 시장지배력 단

의 특성과 문제 은 무엇인가? 넷째, 시장지배 지 의 남용행  유형분류와 

련된 특성과 문제 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공정거래 원회가 

축 해 놓은 심결사례들 에서 미디어산업과 련된 시장지배 지 의 남용 

사건을 추출하여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머지 연구문제는 기존문헌 연구

와 심결사례를 통해 특성과 문제 을 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

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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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문헌 연구

1) 미디어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연구

미디어산업에서의 공정경쟁 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시장지배 지

의 남용과 직결된 연구는 없으나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  실태를 조사

한 연구들(장하용, 2004; 김무곤 외, 2007),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로그램 

수 련 공정경쟁 방안을 탐색한 연구(오정호‧홍 식, 2005),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수평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성 단기 을 심으로 분석한 사례연

구( 혜선, 2007) 등을 들 수 있다. 장하용(2004)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PP들이 

주로 경험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 는 SO로부터 가격과 거래조건에서 차별

 취 을 받는 경우와 채 을 공 하는 조건으로 SO로부터 부당한 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O의 경우는 MPP들이 인기채 을 공 하는 조건

으로 비인기채 의 강제 구매를 요구하는 것과 경쟁 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신료 할인과 경품 제공행 로 인한 가입자 이탈로 나타났다. 성방송사업

자의 경우는 SO들의 비방 고나 잘못된 정보제공, 성방송 가입자가 이블

TV로의 환 시 SO가 약 을 부담해주는 행 , PP에 한 SO의 압력으로 

인해 PP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 당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독립제작사들

의 경우는 방송사가 요구한 목표시청율 미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방송사의 특수 계 제작사에 비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받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김무곤 외(2007)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PP  SO와 성방송사업자가 경험

한 불공정거래 행 는 장하용(2004)의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하나 지상 방송

사와 지상 DMB사업자의 경우 불공정거래행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DMB사업자는 PP가 채 편성에 한 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채 을 공 받는 조건으로 다른 PP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받은 경우 

등을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약 30% 정도가 불공정거

래행 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고발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고발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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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과정에서 부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오정호‧홍 식(2005)에 따르면 방송 로그램 유통상의 불공정거래행 에 

하여 방송법상의 지규정은 소한 범 의 불공정거래행 만을 상으로 

하고 제재 규정도 없으므로 방송 원회의 규제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지

했다. 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  규정과 제3조의2의 시장지배 지  남용 규정도 용하기가 

어려움을 지 했다. 따라서 로그램 유통상의 불공정거래행 , 특히 MSP의 

인기 PP채 에 한 근 문제와 련하여 공정거래법과 같은 폐해규제주의

의 단 을 보완하고 방송법 규제의 공백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원인규제제도

의 일종인 로그램 근규정(Program Access Rule)과 같은 규제를 국내 실정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도입하면 입증하기 어려운 채  수 상의 불공정 

행 나 수직  시장 쇄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유효한 규제 수단이 될 것으로 

제안했다. 

혜선(2007)에 의하면 SO간 결합에 해 방송 원회는 시장구조에 한 

제한 규정(방송법 제8조  제14조 등)을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

다. 반면에 공정 는 경쟁제한성 기 을 용하여 방송구역이 다른 SO간 

결합이나 동일계열 SO간 결합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방송구역이 

같은 비동일계열 SO간 결합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각각 

단했다는 것을 밝 냈다. 공정 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단할 때 

‘효율성 증  효과’와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폐해’를 비교하여 법성 

여부를 단한다. 경쟁제한성의 단기 에 한 문제 으로는 SO간 결합의 

효율성 증 효과의 추정에서 ‘생산‧ 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 효

과’는 인정한 반면 ‘국민경제 체에서의 효율성 증 효과’는 인정하지 않았

다는 ,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폐해의 추정에서 SO간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없어지면 요 이 방송 의 승인요  상한선에 근 할 것이라는 제

는 논리  근거가 빈약하다는  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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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의 획정

시장획정의 주요 3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상품에 의해 유추될 

수 있는 거래 계의 속성과 생산단계의 분석을 통해 련된 상품을 정의한

다. 둘째, 가상 인 독 기업이 상당기간 의미 있는 수 으로 가격인상을 

시도할 경우 표  구매자가 이에 응하여 구매를 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련시장으로 획정해나가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심사방식을 용한다. 셋째,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온 시장획정

을 반박하거나 확증하기 해 이  사례나 가격 련 증거를 사용한다. 시장이 

속하게 변하는 경우 세 번째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증거의 가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두 번째 단계의 요성은 커진다(Europe Economics, 2002). 

체성은 시장을 획정할 때 핵심  기 이며 여러 요소가 종합 으로 고려

된다. SSNIP 심사방식이 보편 으로 사용되지만 기술 신이 격한 경우나 

산업간 는 상품간 융합이 진 되는 경우에는 정태  시장지배력과 가격탄

력성에 의존하는 SSNIP 심사방식의 한계 이 나타난다(권오승‧이원우, 2007, 

208쪽). 련시장을 획정할 때 수요와 공 의 체성을 잘 악하지 못하게 

되면 련시장을 과도하게 획정하는 셀로  오류(cellophane fallacy)나 련시

장을 과소하게 획정하는 역 셀로  오류(reverse cellophane fallacy)를 래하게 

된다.1)

국내의 통신산업, 신문산업, 다채 유료방송산업 등에서 논의된 시장획정

의 황과 논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산업의 경우 시장의 범 를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상의 역무분류나 허가단 를 활용하고 있다. 기통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기간통신역무를 화역무, 가입 신, 기통신회

선설비임 , 주 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속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역무에 포함되지 않는 역무들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되고 

1) 국내 공정  심결의 시장획정에서 역 셀로  오류를 지 한 이상승(2003)은 체성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SSNIP 심사방식의 기계  용에 해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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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역무구분은 시장획정의 주요 기 인 수요 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김희수 외, 2002; 권남훈, 2006). 통신산업에

서 허가기  주로 역무를 정하면서 시장을 획정하고 규제의 정도를 달리한 

것은 방송산업에서 매체에 따라 진입  소유 규제 등의 측면에서 규제의 

정도를 달리한 것과 유사하다. 김희수 외(2004)는 통신산업의 시장획정의 

단 기 으로서 수요 체성 외에 가격차별, 도매와 소매서비스 시장의 구분, 

체의 연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한 환비용과 탐색비용, 

서비스 간의 보완성 등과 같은 통신서비스의 소비  특성과 더불어 공 체

성과 기술변화 등과 같은 통신서비스의 기술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

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발행주기에 따라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으로, 특정 

내용 여부에 따라 일반신문과 특수신문으로, 발행‧배포 지역에 따라 국지와 

지방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신문은 내용상 기사와 고로 구성되므로 

수요자에 따라 구독자시장과 고시장으로 나  수 있다. 신문법은 일반일간

신문  특수일간신문을 합하여 하나의 련시장을 상정하고 시장 유율을 

기 으로 시장지배  사업자를 추정하고 있다. 신문법에 드러난 시장획정의 

문제 으로 두 가지가 지 되고 있다. 하나는 시장획정의 주요 원칙인 수요의 

체성에 의거하면 특수일간신문과 일반일간신문을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지배  사업자 추정 시 년 12개

월 평균 ‘ 국’ 발행부수를 기 으로 유율을 산정하므로 지리  시장으로서 

국시장을 제로 하고 있어서 지방지는 신문법상 시장지배  사업자로 추정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이 의, 2007). 

다채 유료방송시장의 획정에 한 미국과 국내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유사성이 도출된다. 미국의 경우 FCC는 1999년에 DBS의 시장 유율이 10%

를 넘어서고 지상 로그램 재 송이 가능해지면서 SO뿐만 아니라 DBS, 

MMDS 등을 포함하는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 Distribution) 시장

으로 시장범주를 확장하여 소유규제 기 을 채택하 다(이인찬, 2005, 36쪽). 

국내의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시장획정에 한 방송 원회, 공정거래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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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채 유료방송시장이 성숙해지면서 RO  SO

와 성방송 시장을 수요 체성이 약한 분리된 시장에서 수요 체성이 높은 

련 시장으로 단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성방송의 도입시기에는 

환비용과 요 이 상 으로 높고 지상  재 송 규제로 인해 성방송을 

이블텔 비 과 동일시장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환비용과 

요 이 낮아지고 지상  재 송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일시장으로 보게 

된 것이다.

IPTV의 시장획정과 련하여 이내찬(2007)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에 

의한 서비스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시장획정에서 품질을 감안한 

실질요 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품질을 감안한 실질요

이 유사할수록 동일시장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 한 시장획정은 디지털 

서비스의 성장단계에 좌우되는데, 도입기에는 디지털 서비스를 별개의 시장

으로 간주하고 성장기에는 아날로그 서비스와 동일한 시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미디어산업에서의 시장획정은 어려움이 가 된다. 

를 들면 시장획정의 지침으로서 기술의 유사성이나 차이 에 의존하기 

힘들다는 , 미디어시장의 속한 변화에 의해 시장획정 선례는 유용성이 

약화되고 새로운 사례에 용하기 힘든 , 콘텐츠 시장은 가격 외의 차원에서

도 경쟁이 일어난다는  등이 시장획정의 어려움을 가 시킨다(Europe 

Economics, 2002).

3) 시장지배력의 판단기준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련하여 제시된 개념들은 시장력(market power), 시

장지배력(market dominance), 시장 향력(market influence), SMP(significant 

market power)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경쟁가격(한계비용)을 

얼마나 상회하는 가격설정이 가능한가와 그로 인한 과이윤을 얼마나 지속

할 수 있는가의 두 가지 기 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시장력의 강도가 약한 



미디어산업에서의 시장지배 지  남용행  분석  187

순서에서 강한 순서로 나열하면 의의 시장력, 의의 시장력(시장 향력과 

동일한 개념), 시장지배력(SMP와 동일한 개념)으로 나열된다(이상규 외, 

2004, 6～11쪽).

EU의 시장지배력 평가기 을 살펴보면 European Commission(EC)이 단독 

시장지배력(single dominance) 평가지표로 시장 유율 등 13개의 지표를, 결합

지배력 평가지표로 시장집 도 등 16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EC의 단독 

시장지배력 평가기  지표로는 시장 유율,2) 사업의 체 규모, 쉽게 복제될 

수 없는 인 라의 통제, 기술  우 , 항 구매력, 자본시장 근 용이성, 

제품/서비스의 다양화, 규모의 경제, 수직  결합, 유통망, 잠재  경쟁 여부, 

확산의 장애요인, 시장진입 용이성 등을 포함한다(이상규 외, 2004, 17～18

쪽). 미국의 시장지배력 평가기 을 살펴보면 시장 유율을 시장지배력 단

의 주요기 으로 삼았으나, 근래에는 시장진입의 용이성, 경쟁기업의 규모와 

수, 기술  우월성, 규모의 경제, 제품의 동질성, 잠재  경쟁 등의 요소도 

고려하고 있다(이상규 외, 2004, 31쪽). 국내의 시장지배력 평가기 을 살펴보

면 방송법뿐만 아니라 통신 련법도 시장지배력과 그 단기 에 해 제시

하고 있지 않다. 단지 공정거래 원회 고시 제 2002-6호(시장지배 지 남용

행  심사기 )에서 일반시장에 범용되는 시장지배력 단기 이 존재할 뿐

이다. 

통신산업에서 시장지배력  그 단기 에 해 법 으로 명시되어 있지

는 않으나 시장지배  사업자는 사   사후규제 목 으로 지정되고 있다. 

기통신사업법에서는 명시 으로 시장지배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

나 시행규칙에서는 사업규모와 시장 유율만을 기 으로 시장지배  사업자

를 지정하고 있다. 매출액이 고시에서 정한 규모를 넘는 역무에서 시장 유율

이 1 인 사업자는 이용약 을 인가받아야 하며 시장 유율이 50% 이상이거

나 필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 속, 정보의 제공

의무 등이 부과된다. 이에 해 김희수 외(2002)는 문제 을 제기하고 있다. 

2) EC의 행은 한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40% 이상일 때 단독 시장지배가 발생되었다

고 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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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장지배력에 한 정의 없이 시장규모와 시장 유율을 기 으로 시장

지배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둘째, 시장 유율 1 인 사업자는 시장지배

력 보유와 계없이 요 규제 상이 된다는 것은 요 인가의 합리  기 이 

될 수 없다. 셋째, 집단  지배력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는다. 넷째, 한 시 의 

시장 유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시장 유율의 변화 추세, 경쟁사의 응력 

 시장 유율, 진입장벽의 정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상규 외(2004)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력 단기 을 통신산업에서도 

용하되, 시장 유율의 수 과 최근 추세, 진입장벽의 존재  정도, 경쟁사

업자의 수  규모, 이용자의 응력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신문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평가기 은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신문법은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로서 1개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년 12개월 평균 국 발행부수의 3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유율 합계가 60% 이상(다만, 시장 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인 경우에 신문법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신문법 제17조). 신문법은 시장지배  사업자를 신문발 기 의 지원

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신문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진하고자 하 다. 

신문법상 추정을 한 유율 수 이 공정거래법보다 낮다는 것과 유율 

산정에서 매출액이 아니라 발행부수를 기 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지 되고 있다(이 의, 2007). 2006년 6월 29일 헌법재 소는 시장지배  

사업자 규정조항(신문법 제17조)에 해 일반 사업자와 비교해 합리  이유 

없이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헌 결정을 내렸다. 한 시장

지배  사업자로 지정되면 신문발 기  지원 상에서 배제한다는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해서도 평등원칙에 배된다는 이유로 헌결정을 

내렸다. 이 의(2007)는 기 지원 상범 의 획정과 신문시장에서의 남용규

제라는 상이한 목 을 하나의 시장지배  사업자 개념으로 포섭하는 데 따르

는 문제 이 존재하므로 신문법상 시장지배  사업자 추정조항과 신문발 기

의 지원제외 상 조항은 이를 삭제하고, 지원 상은 신문발 원회가 따

로 정하도록 하며, 남용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일반  기 에 맡기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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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고 제안하 다.

신문은 기사와 고로 구성된 결합상품이므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신문발

행업자는 교차보조를 통한 가격 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신문업자가 고시장과 인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신문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하거나 상당기간 무가지‧경품 등을 

제공하여 교차보조하는 것은 신문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한다(이 의, 2007, 

697쪽). 양면시장으로서의 신문시장과 결합상품으로서의 신문과 결부된 교차

보조는 시장지배력의 이라는 측면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분류

시장지배 지  남용행 는 거래상 방을 착취하는 착취  남용행 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배제  남용행 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별로 남용

행  유형에 한 근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에 

한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근방식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Sherman법 

제1조와 제2조에 의해 거래의 제약과 독 화 방지라는 틀 안에서 시장지배

지  남용행 를 다루는 반면 EU는 EC조약 제82조에 명시 으로 시장지배

지  남용행 를 열거하고 있다.3) 셔먼법 제2조는 배제  남용행 만을 규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EC조약 제82조는 착취  남용행 와 배제

 남용행 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이기종, 2007). 미국은 시장지배  기업이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 반면 EU는 시장지배  기업이 특별

한 의무가 있다고 본다(한 옥, 2006). EU의 경우에는 행 가 경쟁에 미치는 

3) EC조약 제82조는 ① 불공정한 구매 는 매 가격 는 다른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직  는 간 으로 부과하는 것, ②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생산, 시장 로 는 기술개

발을 제한하는 것, ③ 다른 거래당사자와의 동등한 거래에 상이한 조건을 용함으로

써 동 거래당사자를 경쟁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 것, ④ 계약의 성질 는 상 습에 

비추어 계약의 목 과 련 없는 부가  의무를 타방 당사자가 수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시장지배 지 의 남용행 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한

옥, 2006; 이기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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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보다는 특정유형의 행 가 발생하 는지 여부에 치 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한 옥, 2006), 이는 국내의 경우와 유사하다.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 제19조 제4항은 남용행 를 유형별로 규정

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다른 기업의 경쟁가능성을 제한하는 경우(경쟁기업 

방해행 ), 제2호에서 유효경쟁의 경우에는 기 하기 어려운 가 는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착취남용행 ), 제3호에서 비교 가능한 시장에서 동종

의 구매자에 하여 요구하는 것보다 불리한 가 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격 는 조건차별남용행 ), 제4호에서 한 가를 지 하고 시장

지배  기업의 설비에 근하는 것을 거 하는 경우(필수설비사용거 을 통

한 남용행 )를 규정하고 있다(박종민, 2007; 이기종, 2007; 홍명수, 2007). 

3.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시장지배력 남용에 한 규제는 경쟁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국내의 

경쟁법은 국가보 입법회의 입법으로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981년 

4월 1일 시행된 공정거래법이다. 시장지배력 남용에 한 규제는 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한 단, 남용행  여부에 한 단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관련시장의 획정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항은 일정한 거래분야를 객체별‧단계별 는 지역별

로 경쟁 계에 있거나 경쟁 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련시장을 획정할 때 핵심 인 기 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 원회

의 고시로서 ‘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사기 ’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단 

기 , 시장지배 사업자 여부 단 기 , 그리고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 

세부유형  기 을 구체 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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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사기 ’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항을 보충하

는 차원에서 련시장의 단기 으로서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거래 상(상품 는 용역시장) 측면에서 련시장은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체가능성에 한 인식  구매행태, 매자

들의 체가능성에 한 인식  그와 련된 경 의사 결정형태, 한국표 산

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단한다. 둘째, 거래지역 측면에서 련시장은 특정지

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표  구매자( 매자)가 이에 응하여 구매( 매)를 환할 

수 있는 지역 체를 의미한다. 셋째, 거래단계 측면에서 련시장은 제조, 

도매, 소매 등으로 획정될 수 있다.4) 넷째, 거래상 방 측면에서 구매자( 매

자)의 특성 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특정한 구매자군( 매자군)이 존재

하는 경우 이러한 구매자군( 매자군)별로 련시장이 획정될 수 있다. 의 

각 사항에서 수요측면과 공 측면이 반 되고 있다.

2)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 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항).5) 

동법 제4조의 규정은 1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는 

3이하의 사업자의 시정 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이 경우에 

시장 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시장지배  사업자로 추정

4) 미디어산업의 경우 거래단계는 다른 산업에 비해 복잡하다. 를 들면 화산업의 

경우 제작  단계, 제작단계, 배 단계, 상 단계의 네 단계로 구분이 될 수 있다. 

5) 종 에는 각 시장별로 시장지배  사업자를 매년 사 에 지정하 으나, 1999년부터는 

이러한 사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자가 시장지배  사업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 1999년 개정에 의하여 수요 측면에

서의 시장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 



192  한국언론정보학보 2008년 겨울, 통권 44호, 한국언론정보학회

하고 있다.6) 보다 구체 으로 ‘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사기 ’은 시장지

배  사업자 여부 단기 으로서 시장 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  규모,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 의 가능성, 유사품  

인 시장의 존재, 시장 쇄력, 자 력, 거래선의 변경 가능성,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보호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항에는 시장지배  사업자에 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만 시장지배  사업자를 단하기 한 기 들을 시 으로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여 시장지배 지  남용행  규제가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정책  

단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 도 있다7)(박종민, 2007).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 지 의 남용행  유형을 열거하

고 있는데, 이 행 유형들은 착취  남용행 와 배제  남용행 로 분류할 

수 있다. 가격남용, 부당한 출고조  그리고 소비자이익 해는 착취  남용

행 에 속하며, 사업활동방해, 신규진입제한 그리고 경쟁사업자 배제는 배제

 남용행 에 속한다(이기종, 2007, 739쪽). 착취  남용행 의 부당성은 

거래상 방이나 소비자의 이익 침해 여부에 이 있는 반면, 배제  남용행

의 부당성은 경쟁제한성 여부에 이 있다(임 철, 2007, 25쪽). 남용행

의 유형은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각 항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시장지배

6) 공정거래법에는 시장 유율 추정을 비롯한 추정조항이 3개가 있는데, 이러한 추정의 

법  기능에 한 견해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추정조항을 민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의 경감 는 환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추정을 차 개시의 착수요건

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와 련하여 차성민(2002)은 공정 의 행정행 와 행정소송

차에서는 추정을 착수요건으로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를 민사법상의 법률

상 추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시장지배 지 는 우월한 경 성과에 기인할 수도 있고 구조 인 경쟁 부재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지배력이라는 용어에는 이러한 차이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한 옥,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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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남용행  심사기 ’은 시장지배력 남용행 의 세부 유형  단 기 을 

제시하고 있다. <표 1>에는 시장지배  사업자의 남용행  유형이 공정거래

법과 동법 시행령을 심으로 기술되고 있다. 

(1) 가격남용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시장지배  사업자의 가격남용행

를 지하고 있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사기 ’에 의하면 가격을 ‘

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는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

동  수 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당해 사업자가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 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남용에 한 공정 의 심결을 살펴보면 제과회사들이 가격 인상이유

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 로 둔 채 용량을 인 행 , 신용카드

사가 인하요인이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은 행  

등에 해 가격남용행 로 단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디어 산업과 련하여 

가격남용 심결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경쟁제한방지법에 의한 시장지배  사업자의 가격남용 규제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는데, 이는 규제기  설정의 곤란성, 설정된 

기 의 구체  용에 따른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결과 다. EU의 경우도 비교

시장개념과 이익제한개념을 가지고 가격남용감시의 기 으로 사용하 으나 

비실용 이어서 가격남용 규제는 외 인 경우에만 이루어졌다. 국내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독일식의 시간  비교시장개념에 입각한 것으

로 평가된다(이기종, 2006). 

(2) 부당한 출고조절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시장지배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

 행 를 지하고 있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사기 ’은 ‘공 량을 

히 감소시키는 경우’의 단기 으로서, ① 공 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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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내용

(제3조의2)

시행령 내용

(제5조)

가격

남용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

의 가를 부당하게 결

정‧유지 는 변경하는 

행 (제1항 제1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가를 수

의 변동이나 공 에 필요한 비용(동종 는 유사업

종의 통상 인 수 의 것에 한함)의 변동에 비하여 

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제1항)

부당한 

출고

조

상품의 매 는 용

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 하는 행 (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는 

용역의 공 량을 히 감소시키는 경우(제2항 제

1호)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 부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상품 는 용역의 공 량을 감소시키

는 경우(제2호)

사업

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부당하게 방해하

는 행 (제3호)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

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 (제3항 제1호)

정상 인 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 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 (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는 용역의 

생산‧공 ‧ 매에 필수 인 요소의 사용 는 근

을 거 ‧ 단하거나 제한하는 행 (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

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 로서 공정거래

원회가 고시하는 행 (제4호)

신규

진입 

제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

하는 행 (제4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 (제4항 제1호)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 인 사업활동

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 (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는 

용역의 생산‧공 ‧ 매에 필수 인 요소의 사용 

는 근을 거 하거나 제한하는 행 (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

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 로서 공정

거래 원회가 고시하는 행 (제4호) 

<표 1> 시장지배 지  남용행  유형과 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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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

를 배제하기 하여 

거래하는 행 (제5호 

단)

부당하게 상품 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로 공 하거나 높은 가로 구입하여 경

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제5항 제1호)

부당하게 거래상 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

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 방과 거래하는 경

우(제2호)

소비자

이익 

해

소비자의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

는 행 (제5호 후단)

시행령에 련 규정 없음

간 이내 가격인상 여부, ② 공 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 매출액 는 

업이익 증가 여부, ③ 공 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 출하 여부, ④ 타사업자에 한 원재료공  감소 여부 등을 고려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까지 3건의 심결이 있었으며 세 건 모두 행정소송

으로 갔으며 두 건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공정 의 단이 번복되었다. 아직까

지 미디어산업과 련된 심결사례는 없다.

(3) 사업활동방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행 를 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필수원재료 구매방해(제1

호), 필수인력의 채용(제2호), 필수설비 근제한8)(제3호), 기타 사업활동방해

(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는 필수설비론에 입각한 

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사기 ’은 제3호의 

구체  기 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필수 인 요소’에 하여 네트워크, 

기간 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①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8) 필수설비에의 근제한행 는 2001.3.27의 시행령 개정으로 별개의 행 유형으로 독

립되어 규정되고 있다. 새로운 경쟁사업자에 한 필수설비에의 근제한은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의 신규진입 배제행 에 해당한다(이기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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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용역의 생산, 공  는 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

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한 경쟁열 상태가 

지속될 것, ② 특정 사업자가 당해 요소를 독 으로 소유 는 통제하고 

있을 것, ③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

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는 경제 으로 불가능

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수원재료’(제1호), ‘필수인력’(제2호), ‘필수설비’(제3호)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  공 에서 필수  생산요소라는 공통 을 갖고 있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사기 ’은 기타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행

를 ① 거래를 거 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히 제한하는 행 , ② 거래상 방에게 정상 인 거래 행에 비추어 타당

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 , 

③ 부당하게 거래상 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는 행 를 강제하는 행 ,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여자 을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⑤ 다른 사업자의 

계속 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차(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 , ⑥ 다른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침해하기 하여 

특허권침해의 소송을 제기하는 행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정 가 

미디어산업에서의 사업활동 방해행 를 다룬 심결사례는 비교  많은 편이다.

(4) 신규진입제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는 시장지배  사업자의 신규진입제한 

행 를 지하고 있다. 제3호가 기존 사업자에 한 사업활동방해를 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제4호는 신규사업자에 한 사업활동방해를 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사기 ’은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 로서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하여 상품의 매 는 구매를 거

하거나 감축하는 행 , ②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차(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 , ③ 당해 상품의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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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 원재료의 수 을 부당하게 조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 를 제시하고 있다. 재까지 공정 가 신규진입제한 남용행

를 다룬 심결사례는  산업에 걸쳐서 아직 없다. 그러나 미디어산업에서 

신규진입에 한 제한 행 는 입증이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암묵 으로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시각이다.

(5)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는 경쟁사업자 배제행 (제5호 단)와 

소비자이익 해행 (제5호 후단)로 구분된다. 경쟁사업자 배제행 는 시행

령 제5조 5항에 의해 내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부당염매 는 부당고가매수

(제1호)와 배타조건부 거래(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이익 해행 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행 유형들을 포섭하

는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나, 동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남용행 에 

하는 시장지배 지 의 남용행 만을 하는 조항으로 제한 으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이기종, 2006; 2007). 소비자이익 해행 에 

해 구체 인 하  규정이 없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 지  남용행

에 해서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에 반될 수 있다는 지 이 있다(임 철, 2007). 공정 가 미디어산업에서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는 소비자 이익 해 행 를 다룬 심결사례는 

비교  많은 편이다.

4) 제재 수준의 결정

시장지배 지  남용행 에 한 공정 의 제재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과징  부과나 고발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거

래법 제5조에 의하면, 시장지배 지 의 남용 지 규정을 반한 사업자에 

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 의 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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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결사례 분석

공정거래법 반유형별 사건처리 실 을 시장지배 지  남용, 기업결합, 

경제력집 , 사업자단체, 불공정행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장지배 지  

남용행  유형은 1981년에서 2006년까지 사건 수에서 0.6%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 원회, 2007b, 20쪽). 이는 시장지배 지  남용행 에 한 규제

실 이 다른 반유형에 한 규제실 에 비해 조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공정 의 집행역량이 경쟁법 으로 존재의의가 미약한 불공정거래행

 규제에 주로 투입되고 시장지배 사업자 지 남용행  규제는 부실하여 

주객이 도된 법집행이라는 비 도 존재한다(임 철, 2007, 42쪽).

본 연구는 공정거래 원회의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시장지배 지

의 남용과 련된 모든 심결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 다. <표 2>를 보면 

1981년에서 2008년 5월까지 시장지배 지  남용행  련 심결은 5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서 21건이 미디어산업과 련이 있는 심결사례로 나타났

다. 구체 으로 (주)티 로드 11건, 씨제이 이블넷 3건, (주)에이치씨엔충북

방송 1건, NHN(주) 1건, (주)인터 크지마켓 1건, 에스 이텔 콤(주) 1건, 

마이크로소 트사 2건(재결 포함), 한국방송 고공사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에서 한국방송 고공사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2006년 이후에 의결이 난 

심결이다. 이는 최근에 미디어산업에서 시장지배 지  남용행  반 사례

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미디어산업

에서의 시장지배 지  남용행 를 공정거래법상의 유형분류에 따라 3가지

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세부 인 행  측면과 사업자 측면을 고려하여 

9가지로 나 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사업활동방해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의 방송송출 중단(9건)9)

(주)티 로드 기남방송뿐만 아니라 (주)티 로드 서해방송, (주)티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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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행위 

유형
미디어 관련 산업 심결사례

미디어산업 

사례수

전체 산업 

사례수

가격남용  없음 0 11

부당한 

출고조
 없음 0 6

사업활동

방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 로드(새롬방송, 남동방송 

주방송, 기남방송, 서해방송, 찬안방송, 수원방

송, KCN, 부방송)의 방송송출 단(9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 로드(강서방송, 지에스디)

의 송출채  변경(2건) 

- 인터넷 포털사업자 NHN의 선 고 지(1건)

- SK텔 콤의 MP3 음악 일 구매 강제 사건(1건)*

- 마이크로소 트사의 결합 매 사건(2건: 재결 포

함)*

15 30

신규진입

제한
 없음 0 0

경쟁

사업자 

배제

- 한국방송 고공사의 행수수료 차별 지   

고회사 제한(1건)

- 오 마켓 운 자 인터 크지마켓의 경쟁사업자 

배제(1건)

2 3

소비자

이익 

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J 이블넷 ( 부산방송, 경

남방송, 가야방송)의 채 편성 변경(3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 충북방송의 채 편성 

변경  채 공  단(1건) 

4 8

* 마이크로소 트 사건과 SK텔 콤 사건은 소비자이익 해(제5호 후단)도 용됨.

<표 2> 시장지배 지  남용 련 심결사례(1981.4～2008.5)

천안방송, (주)티 로드 수원방송, (주)티 로드 이씨엔방송, (주)티 로드 

부방송, (주)티 로드 새롬방송, (주)티 로드 남동방송, 그리고 (주)티 로

드 주방송이 거의 동일한 방송송출 단 행 와 련하여 동일한 날에 

9) 공정거래 원회(2007.3.19). 의결 제2007-137호; 의결 제2007-138호; 의결 제2007-139

호; 의결 제2007-140호; 의결 제2007-141호; 의결 제2007-142호; 의결 제2007-143호; 

의결 제2007-144호; 의결 제2007-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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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티 로드 기남방송 사건을 

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SO가 채 편성권을 가지면서 지상 방송채  사이의 채 (S  채 ) 는 

지상 방송채 과 인 한 채 (A  채 )에 송출하기 해 5개 홈쇼핑사업자

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티 로드 기남방송은 2006년 7월 31일에서 

8월 1일에 걸쳐 총 34시간 45분 동안 우리홈쇼핑의 로그램 송출을 단하

으나 다른 홈쇼핑사업자들의 로그램은 정상 으로 송출하 다.

련 시장의 획정에서 거래단계별로 구분되는 련 상품시장은 로그램 

송출 시장으로 획정하 으며 련 지리  시장은 지역독 권과 법  진입장

벽을 고려하여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으로 획정하 다.

송출 단 행 에 한 법성 단은 순차 으로 시장지배  사업자 여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거 하 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 는지 여부를 단하여 결정된다. 공정 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단에 의해 법 반 이유를 제시하 다. 첫째, (주)티 로드 기남방송은 

방송권역에서 가입가구수 기 으로 시장 유율 합계가 53% 이상인 사업자로

서 시장지배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되며 다른 사업자가 이 시장에 참여하

는 데 법  진입장벽이 있으므로 시장지배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단하

다. 둘째, 송출 단이 고의에 의해 일어난 과 송출 단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거 한 

행 로 단하 다. 셋째, SO를 통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 우리홈쇼핑 고객의 이탈가능성이 커져 장래 매출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 우리홈쇼핑의 경쟁조건이 악화되어 TV홈쇼핑시장의 

경쟁이 해될 우려가 있는 , 송출 단으로 인해 우리홈쇼핑의 매출액 감소

가 일어난  등을 고려하여 방송송출 단행 는 우리홈쇼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 

공정 는 (주)티 로드 기남방송의 송출 단 행 에 해 공정거래법 제3

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 지 남용

행 의 심사기 ’ IV. 3. 라. (1)이 용되었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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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 ’ IV. 3. 라. (1)은 지유형으로 시장지배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하여 거래를 거 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히 제한하는 행 ’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 는 시정명령을 내렸으

나 과징 은 부과하지 않았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의 송출채널 변경(2건)10) 

송출채  변경 행 와 련하여 (주)티 로드 지에스디방송과 (주)티 로

드 강서방송이 공정 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으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사건을 

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주)티 로드 지에스디방송은 우리홈쇼핑과 로

그램 송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주)티 로

드 강서방송과 헤드엔드 통합을 실시하여 SO간에 채 을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주)티 로드 지에스디방송은 2006년 3월에 채 변경을 한 

상과정에서 우리홈쇼핑에게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채 을 8번(S등 )에서 18번(B등 )으로 배정하 다.

련 시장의 획정에서 거래단계별로 구분되는 련 상품시장은 로그램 

송출 시장으로 획정하 으며 련 지리  시장은 지역독 권과 법  진입장

벽을 고려하여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으로 획정하 다.

송출채  변경 행 에 하여 공정 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단에 의해 

법 반 이유를 제시하 다. 첫째, (주)티 로드 지에스디방송은 방송권역에서 

가입가구수 기 으로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사업

자로서 시장지배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되며 독과 인 지역 업권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단하 다. 둘째, 우리홈쇼핑에 

해서만 비선호채 로 변경하여 우리홈쇼핑의 매출액이 감소하 는데, 이

는 부당하게 거래상 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한 행 라고 단하

다. 셋째, 채  변경으로 인해 우리홈쇼핑의 채 에 익숙한 고객의 이탈가

능성이 커져 장래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 불리한 채  변경으로 인해 

10) 공정거래 원회(2007.3.28). 의결 제2007-152호; 의결 제2007-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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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력업체의 이탈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우수 력업체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가 된다는  등을 고려하여 송출채  변경행 는 우리홈쇼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 

공정 는 (주)티 로드 지에스디방송의 송출채  변경 행 에 해 공정거

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 심사기 ’ IV. 3. 라. (3)을 용하 다. ‘시장지배 지 남용

행 의 심사기 ’ IV. 3. 라. (3)은 시장지배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 방

에 하여 불이익이 되는 거래 는 행 를 강제하는 행 ’를 지하고 있다. 

공정 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  9백만 원을 부과하 다.

(3) 인터넷 포털사업자 NHN의 선광고 금지11)

공정 는 2008년 5월 7일 NHN(주)의 시장지배 지  남용행   야후코

리아(유)의 거래상지  남용행 에 해 시정명령하고, NHN(주)의 부당지원 

행 에 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  2억 2,700만 원을 부과하 다. 여기

서는 NHN(주)의 시장지배 지  남용행 를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매출액  검색 Query12) 등을 기 으로 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  사업자에 해당하는 NHN(주)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주) 도라티비, 앙엠앤비무비, 리챌, 

씨비에스아이 등 9개 UCC 동 상 공 업체와 동 상 컨텐츠 목록자료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 상 서비

스에 해 선 고(동 상 상   고)를 지하 다. 이에 해 공정 는 

포털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 지 를 이용하여 온라인 고 시장과 UCC 

동 상 시장에서 경쟁 계에 있는 동 상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함으로써 

UCC 동 상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 로 단하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방해)를 용하 다. 그러나 선 고 지가 소비자의 

11) 공정거래 원회(2008.5.8). 보도자료.

12) Query란 이용자가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총 횟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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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2007년 6월 이후로 NHN(주)가 UCC동 상 

제공업체에 해 동 상 고게재를 허용하는 등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을 

감안하여 단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선 효과로 인해 독과  형성이 

용이하고 지배력 강화를 한 불공정거래행  가능성이 큰 인터넷 포털 분야

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최 의 사례이며 시장획정에서 양면시장의 특징을 

고려하 다(공정거래 원회, 2008.5.8).

(4) SK텔레콤의 MP3 음악파일 구매 강제13)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  사업자인 SK텔 콤은 2004년 

11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는 별도로 멜론이라는 음악사이트를 운 하 다. 

이 사이트에서 매하는 MP3 일과 MP3폰에는 자체개발한 디지털 작권

리장치(digital rights management: DRM)를 탑재하 다. SKT MP3폰을 사용하

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SKT의 멜론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MP3음악 일

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은 음악 일은 

SKT의 MP3폰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없도록 하 다. 다만, 별도의 DRM이 

장착되지 않은 음악 일(주로 불법 으로 유통되는 무료 음악 일)은 SKT의 

멜론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에 컨버  과정을 거쳐 청취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사건에서 SK텔 콤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

에서 갖는 시장지배 지 를 남용하고 그로 인해 경쟁제한이 나타나는 시장

은 ‘MP3 일 다운로드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되었다. 여기서 다운로드 서비

스와 스트리  서비스는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되었다.

공정 는 SK텔 콤을 시장지배  사업자로 단하는 데 있어서 MP3폰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시장 유율이 60.2%인 , MP3폰 가입자수 

유율이 59.5%인 , 이동통신분야의 신규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등 세 가지를 고려하 다. 

법 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K텔 콤은 MP3폰을 

13) 공정거래 원회(2007.2.6). 의결 제2007-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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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기 으로 시장 유율이 60.2%이므

로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  사업자에 해당되었다. 둘째, SK텔

콤이 자기의 이동통신 가입자  MP3폰 사용자에게 자기가 운 하는 멜론사

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만 들을 수 있도록 한 행 는 MP3폰을 디바이스

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별개제품인 멜론의 

MP3 음악 일을 소비자가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래하는 부당한 

행 다.

의 행 에 한 공정거래법의 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

째, MP3 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

으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방해)를 반하 다. 둘째, 

MP3 일에 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

을 할 기회를 히 제약하는 불이익을 래하여 동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소비자이익 해)을 반하 다. 셋째, 정상 인 거래 행에 비추

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자기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거래강제행 를 하 으므로 동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  

 기타의 거래강제)를 반하 다.

공정 는 시정명령과 함께 3억 3천만 원의 과징 을 부과하 다. 공정 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해 두 가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하나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동통신사가 온라인 음악시장에 진입한 뒤, 자사고객의 휴 폰에서 

경쟁음악사업자의 음악 일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한 시장(MP3폰

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

(MP3 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으로 이 시켜 온라인 음악시장에서의 경쟁

상 우 를 확보하려는 행 를 시정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컨버

스 환경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공정거래 이슈에 한 단이었다는 것이다(공정거래 원회, 2006.12.21).

(5)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결합판매(2건: 재결 포함)14)

끼워팔기는 주상품(tying product)을 매할 때 종상품(tied product)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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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조건하에서 매하는 경우이므로 주상품은 결합된 상태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종상품은 개별 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주상품 시장의 시장지배  

기업이 끼워팔기를 통해 종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종상품 시장의 

기존 경쟁자  잠재  경쟁자에게 반경쟁  효과를 미친다. 

마이크로소 트 코퍼 이션과 한국 마이크로소 트는 3가지 유형의 결

합 매행 를 하 다. 첫째, 주상품인 PC 서버운 체제와 종상품인 WMS 

(Windows Media Service)를 결합하여 매하 다. 여기서 지리  시장은 세계

시장이다. 둘째, 주상품인 인텔호환 PC운 체제와 종상품인 WMP(Windows 

Media Player)를 결합하여 매하 다. 여기서도 지리  시장은 세계시장이다. 

셋째, 주상품인 인텔호환 PC운 체제와 일반용 메신 (Windows Messenger)

를 결합하여 매하 다. 여기서 지리  시장은 국내시장이다.

공정 는 마이크로소 트사의 결합 매는 ① 불공정거래행 의 거래강제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 제3호 후단), ② 시장지배 지  남용

행   사업활동방해, 그 에서도 ‘부당하게 거래상 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는 행 를 강제하는 행 ’, ③ 시장지배 지  남용행   소비자이

익 해에 동시에 용된다고 단하 다. 

공정 는 결합상품을 분리하고 경쟁제품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  324억 9천만 원을 부과하 다. 공정 가 결합 매의 

강제를 지시키는 것 이상으로, 결합 매 자체를 지하는 내용으로 시정명

령을 한 것은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해서만 지배력 이 등의 효과가 차단된다는 

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홍명수, 2007). 

이 사건의 심결은 종상품 시장에서의 시장 쇄나 진입장벽 구축에 따른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소비자 선택의 제한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감소, 

끼워팔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제고 효과(유통비용이나 거래비용의 

감소, 응용 로그램 개발편의 제공 효과 등)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종합 인 

에서 법성 단을 하 다(홍명수, 2007). 공정 는 결합 매행 가 시

14) 공정거래 원회(2006.2.24). 의결 제2006-042호; 공정거래 원회(2006.6.16). 재결 제

200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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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배력의 남용을 통하여 거래강제성을 수반하는 정도를 넘어 다른 사업자

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 외에 제3조의2를 경합 으로 용할 수 있다고 

단했으나 이기종(2007)은 시장지배  사업자에 의한 반경쟁 인 결합 매

에 하여는 제3조의2만을 용하는 것이 법 용의 혼선을 막는다고 보았다.

2) 경쟁사업자 배제

(1)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대행수수료 차별 지급 및 광고회사 제한15)

1994년에 한국방송 고공사는 그 당시 공정거래법에 의해 텔 비 방송 

 라디오방송 품목에서 시장지배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 다. 한국방송

고공사는 비계열 고회사에 비해 계열 고회사에게 불리하게 방송 고 

행수수료를 차등지 하 다. 한 고회사와 체결한 방송 고업무 행계약

서에서 고주들로 하여  계약기간 동안 2개 이상의 고회사와 고 행계

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 으며 실제에 있어 3개 이상의 고회사와 고

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 다. 

공정 는 자의 행 에 하여 계열 고회사라 하여 경쟁압력이 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수수료를 차등지 한 행 는 경쟁력이 약한 비계열 고

회사를 보호하여 고업무 행시장에서의 퇴출을 제한하는 행 이므로 방송

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 으로 제한하는 행 로 단하 다. 후자의 행

에 해서도 동일한 단을 하 다. 즉 고주들로 하여  고 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회사의 수를 제한한 행 는 고주가 다양한 고회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쇄한 것이며 고회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 이므로 역시 방송 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 으로 제한하는 행 로 

단하 다.

공정 는 그 당시 1992년 12월 8일 개정법하에서 자와 후자의 행  

15) 공정거래 원회(1994.10.5). 의결 제94-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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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해 공정거래법 제3조 제5호를 용하 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

나 자의 행 에 해서는 행법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

호(사업활동 방해행 ),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기타 사업활동방해행 ), 

‘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사기 ’에서 제시하는 ‘거래상 방에게 정상

인 거래 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는 거래조건

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이기종, 2007). 한국방

송 고공사 사건 심결의 배경으로 당시 국내 고시장 개방에 비한 탈규제

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행수수료의 차등지 은 계열 고

회사의 암묵  불공정행 를 상쇄시키는 순기능  요소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2) 오픈마켓 운영자 인터파크지마켓의 경쟁사업자 배제16)

온라인장터 는 오 마켓17)은 일부 포털사이트도 소규모로 운 하고 있

으므로 미디어 산업과 유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한 포털과 온라인 미디어

의 진화 과정에서 오 마켓은 갈수록 한 연 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 마켓과 련한 심결도 본 연구의 범 에 포함시켰다.

오 마켓 운 자인 (주)인터 크지마켓은 2006년 10월 경쟁사업자인 (주)

엠 온라인이 자신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로모션(할인쿠폰 제

공)을 하는 것을 인지한 후 자신과 (주)엠 온라인 양자와 거래하고 있던 

사업자들에게 (주)엠 온라인과의 거래를 단하거나 (주)엠 온라인에서의 

매가격을 인상하여  것 등을 요구함으로써 7개 사업자가 (주)엠 온라인

과의 거래를 단하게 하 다. 

련 시장의 획정에서 련 용역시장은 오 마켓 운 시장으로 획정하

다. 그 근거로는 오 마켓 운 시장이 상품 매를 직 으로 개하는 반면 

포털사이트 등은 주로 고를 제공하여 기능이 상이하고 오 마켓 운 시장

16) 공정거래 원회(2007.12.18). 의결 제2007-555호.

17) 오 마켓이란 엄격한 입  조건 없이 매자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시

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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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수료가 상승해도 오 마켓 운 시장의 수요자가 포털사이트 등으로 

단기간에 거래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련 지역시장은 용역

의 특성, 매자의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내시장으로 획정하 다.

공정 가 인터 크지마켓을 시장지배  사업자로 단하는 데 있어서 시

장 유율과 진입장벽을 고려하 다. 국내 오 마켓 시장에서 2006년 매출액 

기 으로 시장 유율이 39.5%로서 (주)옥션에 이어 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  2사 시장 유율은 91.4%에 달하 다. 한 오 마켓 시장은 사업의 

특성상 인 라 구축비용, 인지도  신뢰도 문제 등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 공정 는 의 행 에 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단(경쟁사업자 배제)을 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  1억 3,500만 원을 

부과하 다. 

3) 소비자이익 저해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J케이블넷의 채널편성 변경(3건)18)

채 편성 변경 행 로 CJ 이블넷 계열의 3개의 SO가 시정조치를 받았으

므로 CJ 이블넷 부산방송(주)을 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부산방송은 

가입자로 하여  고 형 이상의 고가 티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해 2006

년 4월에 채 편성 변경을 통해 보 형 티어에 포함되어 있던 시청 유율이 

높은 5개 채 을 보 형 티어에서 제외하고 시청 유율이 낮은 7개 채 을 

보 형 티어에 신규로 편성하여 보 형 티어의 시청 유율 합계를 17.01%에

서 5.13%로 감소시켰다. 

공정 는 련 시장의 획정에서 상품시장은 ‘고정형의 다채 유료방송’ 

시장으로 획정하 으며 지리  시장은 개별 SO의 방송허가구역으로 획정하

다. 여기서 성DMB 방송은 지상 방송을 재송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면

크기나 단말기의 제한 등으로 고정형의 다채 유료방송과는 별개의 상품으로 

18) 공정거래 원회(2007.8.20). 의결 제2007-405호; 의결 제2007-406호; 의결 제2007-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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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 다. 

공정 가 부산방송을 시장지배 지 를 가진 사업자로 단하는 데 있

어서 시장 유율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을 고려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 SO는 티어에 해 최고가격 상한제의 규제를 받는 반면 경쟁사업자인 

스카이라이 는 묶음채  상품 간에 차하  상품요  이하로 할인하거나 

보 형 패키지 요 을 5,000원 미만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격경

쟁에서 불리하 다. 둘째, 소비자의 설치비용도 스카이라이 가 높아서 SO는 

유리한 경쟁여건에 놓여 있었다. 셋째, 스카이라이 는 공청선로를 통해 상품

을 공 하기가 어려워 SO는 개별가입자 유치뿐만 아니라 단체가입자를 유치

할 때도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넷째, 법 ‧제도  장벽이 존재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설비투자 규모가 증 하고 있어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에는 

선 효과가 컸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을 검토한 것은 시장 유율에 주로 

의존한 종래의 태도에서 정 으로 변화한 것이다. 

부산방송이 보 형 티어 에서 인기채 만을 골라 고가형 티어로 환

하여 보 형 티어의 품질을 과도하게 감소시킨 과 보 형 티어 품질의 

하 행 는 보 형 티어의 소비자를 고 형 티어로 환하기 한 목  

외에는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을 고려하여 공정 는 부산방송의 

행 를 부당한 행 로 단하 다. 

공정 는 부산방송의 행 가 소비자의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로 단할 때 다음과 같은 을 고려했다. 첫째, 부산방송의 채

편성 변경 이후에 많은 소비자들이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 고 형 이상의 

티어로 환하 으므로 소비자 선택이 강제되었다. 둘째, 보 형 티어의 시청

유율 총합계가 감소하여 종 에 보 형 티어 가입자들이 리던 효용이 

하되었다. 셋째, 소비자들은 종 의 인기채  시청을 해 고 형 이상의 

티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제  부담이 증가하 다. 

공정 는 부산방송의 행 에 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소비자이익 해)을 용하 으며 인기채 을 가 티어에서 제외시킴

으로써 고객으로 하여  고가 티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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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일방 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 를 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충북방송의 채널편성 변경 및 채널공급 중단19)

HCN충북방송은 가 티어 가입자들을 고가 티어 가입자로 환시킬 목

으로 2006년 2월에 단체계약 티어(월시청료 2,000～3,000원)에 편성되어 있

던 5개 인기채 을 고 형 티어(월시청료 15,000원)로 변경하고, 고 형 티어

의 4개 비인기 채 을 단체계약 티어로 변경하 다. 그 결과 2006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고 형 티어 가입자수가 채 조정  5개월 동안의 가입자수

보다 430% 증가하 다. 한 2007년 6월에는 단체계약 티어 63개 채  에

서 18개 채 의 송출을 단하고 45개 채 만을 송출함으로써 단체계약 티어

의 품질을 하시켰다. 그 결과, 고 형상품의 가입자 수가 2007년 10월 재 

2006년 12월말 가입자 수보다 812% 증가하 다(공정거래 원회, 2008.3.27).

공정 는 HCN충북방송의 행 가 단체계약 티어 가입자들이 리던 효용

을 히 하시키고 고 형 티어로 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경제

 부담을 가 시켰다고 단하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소

비자이익 해)을 용하 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5. 결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개선방
안과 미디어정책적 함의

미디어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 심결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시장획정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경우에 비해 

온라인 련 시장의 경우가 시장획정의 선례가 희박하다는 , 시장획정에서 

수요의 체성 외에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더 많다는 , 더욱 세분화된 시장

19) 공정거래 원회(2008.3.17). 의결(약) 제2008-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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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둘째, 미디어산업에서 

가격남용, 부당한 출고조 , 신규진입제한과 련된 심결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진입제한과 련된 사례는 모든 산업에서 아직까지 나타

나지 않고 있다. 셋째, 미디어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 지  남용행 는 

사업활동방해, 경쟁사업자 배제, 그리고 소비자이익 해와 련되어 집

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SO의 지역시장내 시장지배 지  남용행 와 

련된 사건들이 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결사례 건수의 큰 비 을 차지하

고 있으며 동일 계열사에 속한 SO들의 남용행 가 계열사별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동 상 공 업체의 선 고 지와 련된 NHN(주) 

사건과 오 마켓에서의 경쟁사업자 배제와 련된 (주)인터 크지마켓 사건

은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큰 온라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 지 의 남용행 가 

차 으로 주요 규제 상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을 암시한다. 여섯째, 

마이크로소 트사 사건과 에스 이텔 콤 사건의 경우 모두 시장지배 지  

남용행 (사업활동방해  소비자이익 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 에 해 

제재를 받았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규제에서 련시장의 획정과 련한 문제   

개선방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규제 목 에 따른 시장획

정의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기업결합 사건과 시장지배력 

남용사건에 용되는 련시장의 획정이 방법론 으로 동일하며, 공정거래

원회가 고시한 ‘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사기 ’과 ‘기업결합심사기 ’

에서 각각의 련시장 획정 기 이 거의 동일하다 하더라도, 실제 운 에서는 

규범 목 이 반 된 차별  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20)(홍명수, 2007). 

따라서 미디어산업의 경우에도 기업결합과 시장지배 지  남용의 사안에 

20) EC의 ‘ 련시장 획정에 한 고시’는 기업결합 규제와 시장지배 지  남용행  

규제 사이에 련시장 획정의 차별성을 지 하 다. 기업결합의 경우 련시장 획정

은 기업결합이 래할 변화에 한 측을 행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반면에 시장지배

지  남용행  규제에서 련시장 획정은 과거의 행 에 한 경쟁정책  평가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홍명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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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장획정의 단 기 과 실무  근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방통융합과 시장개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시장획정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통융합의 산물인 IPTV 도입은 유료방송시장의 획정에서 변화

를 래한다. 새로운 미디어 도입과 신규사업자 진입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체 규모가 확 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한 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 유율이 낮아지고 시장지배  사업자에 해당하던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지배 지  남용행 에 련될 

수 있는 사례가 어들 수 있다. 한 한미 FTA나 한EU FTA에 의해 시장개방

이 본격화되면 국외 기업에 의한 실제  는 잠재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의 특정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은 반 으로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도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되어진다. 즉 방통융합과 시장개방은 유료방송 시장

에서의 다양한 신규진입자를 불러 들여 경쟁의 압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므로 

시장 유율 추정에 의한 시장지배  기업의 출 의 가능성은 상 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시장지배  사업자의 추정에서 시장 유율에 으로 의

존하는 방식은 실질 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시장 유율은 

높지 않아도 실질 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규제하기 해서는 

공 자와 수요자의 상  향력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규제 

실무에서 시장지배  사업자의 추정에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미디어산업의 경우 련시장 획정에 상품 유형과 지리  요소 외에 

시간  요소와 분화된 수요자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미디어

산업 련 심결사례 에서 시장획정의 단에 시간  요소가 고려된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산업의 시장획정에서 통 인 고려사항 외에 

여러 요인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시장획정에 미치는 미디어산업의 고유 특성

에 기인한다.21) 미디어산업에서는 시간에 의해 세분화된 시장 획정이 가능하

21) 시장획정에 향을 미치는 미디어산업의 경제  특성으로는 콘텐츠 제작  배분의 

단계에서 규모의 경제성이 크다는 ,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cost-based pricing)이 

아닌 가치에 근거한 가격설정(value-based pricing), 기업들이 고시장과 콘텐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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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미디어산업에서는 일반

이다. 를 찾아보면 스포츠 경기의 실시간 방송과 녹화방송은 시간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상품으로 볼 수 있다. VOD 주의 pre-IPTV 서비스를 시행하

고 있는 하나TV의 경우 지상 방송 드라마 로그램에 해 지상  방  

후 일정기간은 로그램당 요 을 받는 일종의 PPV 요 제를 실시하고 그 

후엔 무료로 환하는 략을 사용하 다. 이는 동일한 매체의 경우에도 소비

자군에 따라서 세분화된 시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 하고 있으며 시간이 

시장획정의 요한 기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로서 창구

화 략(windowing)은 화상품의 가치를 시간  차원에서 극 화시키는 

략으로 오래된 행으로 굳 지고 있다. 이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요자

의 지불용의가 감소한다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분리하는 략으

로서 시장획정에서 매자는 오래 부터 시간  요소의 요성을 간 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지배력 단과 시장지배  사업자 추정에서 문제   개선방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실질 으로 시장지배 지 를 갖고 

있지만 시장지배  사업자 추정기 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지배 지  남용행

를 하여도 규제의 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해 독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는 시장지배  사업자 추정기 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권오승‧이원우, 2007; 박종민, 2007). 공정 는 독일의 경쟁제한방지

법(제19조 제3항)의 경우처럼 1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1/3 이상이거나 3 이하

의 사업자의 시장 유율의 합계가 50% 이상 는 5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유율의 합계가 2/3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의 강화를 검토한 바 있다(박종민, 2007). 그러나 모든 산업에 강화된 

추정기 을 용하는 것보다 특정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선별  용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의 형성에 지 한 향력을 미치는 보도 련 

등 상호 련된 시장에서 존재한다는 , 생산 단계가 복잡한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  시장참여자의 선호체계와 시장규모 등의 측면에서 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등이 거론되고 있다(Europe Economic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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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의 경우 시장지배 지 의 남용은 경제  폐해 이상의 결과를 래

하므로 독일과 같은 시장지배  사업자 추정 요건을 참고할 수 있으나 공정거

래법과의 일 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심결사례 분석결과를 보면 SO의 시장지배 지 의 남용을 다룬 심결

들은 체로 시장 유율에 의존하여 시장지배력을 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정 는 시장지배력 단과 시장지배  사업자 추정에서 기업규모나 

진입장벽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단하고는 있으나 시장 유율에 근거한 

시장지배  사업자 추정조항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고 있어 실무 으로 시장

유율에 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유인이 약해진다(한 옥, 2006; 이승훈, 2006). 높은 시장 유

율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 검토도 필요하다. 

를 들면, 진입장벽이 낮거나 상  규모 면에서 지배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상품의 내구력이 높고 거래주기가 장기간이어서 기존 매량에 따른 

유율이 결정 이지 않은 경우 시장 유율에 의하여 추정되는 지배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 시장 유율이 추정요건에 이르지 않지만 시장지배

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 검토도 필요하다(홍명수, 2007). 콘텐츠 

상품의 속성상 PP 시장은 상품차별화의 정도가 높은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의 

경우 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시장 유율 이상으로 발휘될 수 있다. 장기간 

계약이 일반 인 고속인터넷 속서비스의 경우도 잠  효과로 인해 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시장 유율 이상으로 발휘될 수 있다. 

셋째, 심결사례의 분석 결과 시장지배력을 단할 때 시장구조의 동태  

추이를 고려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력 단에서 경쟁의 

정태  측면뿐만 아니라 경쟁의 동태  측면도 비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지배력을 단할 때의 핵심 인 시장 유율 계산에는 CRk나 HHI와 같은 

집 지표가 사용된다. 집 지표는 경쟁을 정태  측면에서 측정하는 한계

이 있다. 반면에 이동지표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 잔류기업의 시장 유율의 

변화 등과 같은 동태  측면을 측정한다. 기술의 변화와 융합 추세 속에서 

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미디어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의 동태  과정을 



미디어산업에서의 시장지배 지  남용행  분석  215

반 하는 이동지표의 활용에 한 필요성이 더욱 크다. 집 지표와 이동지표

는 체  계가 아니라 보완  계로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으므로(Baldwin & Gorecki, 1994; Deutsch & Silber, 1995, 황인학‧김

정하, 2005), 시장지배력을 단할 때 집 지표의 한계 을 보완하는 이동지

표의 활용을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 유형과 련하여 문제   개선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규제의 편의에 의한 분류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는 

지 이 있다(권오승‧이원우, 2007). 유형 분류의 기 이 애매하여 독일의 경

우처럼 명확한 유형화를 따르고 있지 않으며 공정 의 규제 실무도 어떤 

행 가 시장지배 지  남용행 에 해당하는지를 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박종민, 2007; 홍명수, 2007). ‘시장지배 지 남용행  심사기 ’에 구체

으로 남용행 의 세부유형  기 을 마련하고 있으나 열거된 남용행  이외

의 행 에 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포 규정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 이 있다22)(박종민, 2007).

둘째, 심결사례의 분석결과 미디어산업의 경우 착취  남용행 에 비해 

배제  남용행 의 빈도가 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 지  남용

행  규제의 을 착취  남용행 에서 배제  남용행 로 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 이 있는데 그 근거로는 비용과 수요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법집행에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과 착취행  

자체가 진입을 유발하여 경쟁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기종, 2006). 미디어산업의 경우 한계비용이 매우 낮고 양면시장이 존재하

므로 비용을 악하는 데 실제  어려움이 가 되어 착취  남용행  규제의 

실효성이 더욱 반감된다. 

22) 남용의 유형화가 입법 으로 잘 반 되어 있는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은 남용행 의 

유형을 제19조 제4항에 규정해놓았지만 동항에 해당하지 않는 남용행 가 있더라도 

제19조 제1항 포 조항에 의해 연방카르텔청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법 규정을 

운용해나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박종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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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심결사례의 분석결과 미디어산업의 경우 가격남용행 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미디어산업의 경우 가격 이외의 차원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고 

이용자 시장과 고시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두 시장에서의 정 가격의 

추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격남용행  규제의 문제

으로는 비용 자체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 비용의 변동에 기 하는 

경우 신상품이나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가격남용을 규제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 가격변동과 비용변동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 때 가격남용에 해당하

는지가 단하기 어려운  등이 제시되고 있다(장혜림, 2002; 홍명수, 2007). 

미디어산업의 경우 가격남용행  규제뿐만 아니라 가격규제 반의 실효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낮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미디어 산업에서 콘텐츠에 한 가격 결정은 일반 인 상품에 한 가격결정

과 다르다는 것이다. 가격이 비용에 근거하기보다는 가치에 기인한다는 이

다. 콘텐츠의 한계생산비용이 거의 없다는 에서 비용에 근거하여 가격남용 

여부를 단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콘텐츠 상품이 소비자시장과 고시장

이라는 양면시장에 놓여 있는 경우에 가격 외의 차원에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시장에 한 요 규제도 고시

장을 고려하여 실효성과 사회후생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마이크로소 트 사건을 제외하면 미디어산업의 경우 결합 매에 

한 심결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는 통신사업자의 IPTV와 결합

된 상품으로 인한 불공정경쟁 이슈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결합 매는 

시장지배력의 이뿐만 아니라 진입 지가격 는 약탈가격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TPS나 

QPS 등의 결합상품 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결합상품 매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가격 략이 경쟁제한  의도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특히 시장지배  

사업자의 결합상품 매를 통한 약탈  가격설정에 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지배  사업자의 결합상품 매를 통한 약탈  가격설정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격남용) 는 제5호 단(경쟁사업자 

배제)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여러 개의 시장에 걸친 경쟁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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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아야 하는 규제의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다섯째, 아직까지 시장지배  지 를 남용하여 필수설비에 한 근을 

거부한 행 와 련된 공정 의 심결은 없다. 그러나 필수설비에 한 근 

거부는 방통융합 추세하에서 네트워크 근 는 주요 콘텐츠나 주요 지  

재산권과 련하여 쟁 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증하고 있다. 한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도입 시기에는 네트워크 사용을 한 시장가격이 형성되

지 않는 경우가 일반 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용에 한 정한 가의 

산정을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시장지배  사업자의 남용행 의 법성의 단에서 특정 형

태의 행 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성을 결정하는 형태 심 인 근방식

에서 해당 기업의 행 가 미치는 향을 분석한 후 법성을 단하는 효과 

심 인 근방식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 (한 옥, 2006)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2006년의 마이크로소 트 심결사례는 효과 심 인 근방식

의 한 본보기를 제공한다. 마이크로소 트 심결은 련시장의 획정, 시장

지배력의 추정, 끼워팔기의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  분석이 

심층 으로 활용되었으며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효율성 제고 효과, 소비자 

후생 감소 효과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법성을 단하 다.

불공정거래행  규제와 시장지배 지  남용행  규제와의 계를 살펴보

면 종래 공정 는 시장지배  사업자에 하여 불공정거래행 규정을 용하

거나, 시장지배 지 남용규정과 불공정거래행 규정을 함께 용하는 일이 

빈번하 다. 마이크로소 트사 심결에서 공정 는 마이크로소 트사의 결합

매 행 에 하여 불공정거래행 와 시장지배  지 남용행 를 동시에 

용하 다. 이러한 혼선의 방지를 해 법 제3조의2와 제23조 상호간의 

행 유형의 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 이 있다(이기종, 2007). 한 

시장지배 지  남용행  규제는 불공정거래행  규제에 하여 특별법의 

계에 있으므로 양 규제가 모두 용가능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시장지배  지 남용행 로서 규제 가능성이 먼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 이 있다23)(홍명수, 2007; 이기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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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  규제 방식에는 독과  구조를 원인 으로 지하는 원인 지주의

와 독과  구조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폐해규제주의가 

있다. 원인 지주의에는 기존 독과  시장구조를 기업분할 등의 방법으로 

재편성하는 사후 방법과 독과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기업결합 따 를 제한

하는 사  방법이 있다(이기종, 2006). 원인 지주의를 따르는 미국의 경우

에는 구조규제와 행태규제가 채택되고 있는 반면 폐해규제주의를 따르는 

한국의 경우에는 행태규제와 성과규제를 주로 활용한다24)(박종민, 2007). 공

정거래법이 도입되기 에 시행된 한국 특유의 재벌 육성 정책이 폐해규제주

의 방식을 취하게 된 주요 원인 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원인을 

들자면 국내시장규모의 소함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기술  

특성이 작용하는 산업의 경우에도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는 국내

시장 규모가 큰 국가에 비해 최 효율규모에 도달한 기업이 차지하게 되는 

시장 유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논리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우에도 역시 

용된다. 따라서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독과  시장의 형성이 

더욱 자연스럽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폐해규제주의에 입각하여 

독과  사업자의 개별 인 시장지배 지  남용행 를 시정하는 방식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소비자 후생을 이미 침해한 개별사건에 치 하는 결과를 

래하여 사후 처방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25) 만의 이블TV산업 경우도 

23)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3조가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

는 제외) 지규정을 반한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액을 과하

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과징 을 부과받게 되지만, 시장지배  사업자가 동법 제3

조의2에 규정된 시장지배 지  남용행 를 한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

한 액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과징 을 부과받게 된다.

24) 일반 으로 독 지법의 규제수단은 행태규제, 구조규제, 성과규제로 나 어진다. 

행태규제는 거래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감소시키는 행 를 지하는 것을 말하며 

구조규제는 기업분할명령과 같이 독과  시장구조 자체를 직 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성과규제는 가격이나 산출량 는 이윤 등을 통제하는 방식이다(박종민, 

2007). 

25) 공정거래법은 독  지 의 형성수단이 될 수 있는 경쟁제한 인 기업결합이나 

부당공동행 를 지하고 있고,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조 개정을 통해 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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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MSO들의 집단 이고 일치된 구매행동과 MCP(Multiple Channel Provider: 

MPP에 해당하는 개념)들의 집단 이고 일치된 매행동이 만의 공정거래

법에 배되었으나 공정거래법에 의존하는 것이 비효율 이라는 사례를 제공

한다.26) 공정거래법은 사후  규제로서의 한계와 미디어산업의 특수성에 따

른 규제의 한계를 보이는 반면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등 미디

어 련 법은 공정경쟁과 련한 세부규정과 실효성 확보에서 규제의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 이 방송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로그램 근규

정(PAR)을 국내에 도입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산업 규제에서 주요 목표로 설정되는 미디어 간 균형발 은 공익  

측면이 강한 미디어의 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쟁  열 에 놓여 있는 매체나 사업자를 보호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정경쟁법의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진이라는 목 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경쟁기업에 비해 상 으로 효율 인 경 과 높은 생산성, 우월한 기술의 

추구 등 효율성 증진에 한 기업의 인센티 를 해하지 않기 해서는 

미디어 간 균형발 은 미디어 간 공정경쟁과 상충되지 않는 범  내에서 

추구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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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n Media Industries

Jeong-Ho Oh

Professor

(Sejong University, Dept. of Communication Art)

This study briefly examines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n terms of market definition, judgement about market dominance, judgement 
about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and types of abuse of market-domi-
nant position. This study explor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judge-
mental cases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under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focuses on 21 
cases related with Korean media industry. Based on this case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derives major issues, problems, and possible alter-
natives in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n media markets. 
And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abou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competition policy of Korean media industry.

key words: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market definition,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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